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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성폭력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바뀌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육체 및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법제처 홈페이지, www.moleg.go.kr).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는 2012년 총 22,935건

으로, 하루 평균 62.8건, 한 시간에 2.6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008년 15,970건에서 

최근 5년간 43.6% 늘어난 것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2013). 또한 이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2012년 전체 성폭력 발생건

수의 약 2.86%를 차지하는 656건으로, 이는 2008년 228건에서 무려 187.7% 증가했으

며(경찰청, 2013), 아동 대상 성폭력의 경우도 2012년 총 975건으로, 하루 평균 2.7건, 

한 시간에 0.1건이 발생하였다(대검찰청, 2013). 

성폭력은 그 당시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심리ㆍ정서적, 신

체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김정규ㆍ김중술, 2000).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우울, 

불안, 무력감, 수치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심리ㆍ정서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

며(Resnick et al., 1993), 이들은 이성관계, 부부관계,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리혜, 2011; 김현희, 2004). 또한 자살시도나 알코올ㆍ약물남용 

등과도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다(Feiring et al., 2002). 따라서 이러한 고통에 

처해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

후,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인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12년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및 관련 법률 개정

안이 가결되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강간의 객체도 

아동ㆍ청소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 처벌도 한층 강화되었다. 이 

법률에 의해 성폭력 지원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피

해자 보호시설 등의 대표적인 위기개입 지원체계와 의료ㆍ심리치료서비스, 사회복지서

비스, 법률구조서비스, 검찰 및 경찰 서비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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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건수 역시 2008년 69,115건에서 2012

년 77,099건으로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13a). 그러나 아직까지 상담건수와 범죄건

수 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

담소 및 보호시설,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의 공적지원 이용률은 5~30%에 불과하다(여성

가족부, 2010). 또한 운영예산이 증가하고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로 지원서비스는 확대

되었음에 불구하고 관련기관들이 난립하고 역할이 중복되고 있으며, 상호연계가 부족하

는 등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질의 저하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

구원, 2008, 2009).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과 피해자

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수는 수사기관에 신고 된 수보다 실제 8배가

량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황지태, 2010).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

이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극소수의 연구가 단일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나 

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를 조사하였고, 전반적인 지원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여성가족부

에서 3년 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실태조사(2007, 2010)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2008, 2009, 2013a)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성폭

력 피해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 못지않게 실제 현장에서 서비

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인식한 서비스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지원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

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우리나라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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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방지 관련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및 지도ㆍ감

독은 여성가족부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일차적으

로 만나게 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의 위기

개입 지원체계와 의료ㆍ심리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검찰 및 경

찰 서비스이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근

거하여 1998년 보건복지부 지정으로 여성 1366이 개통되었다. 2001년에는 여성가족부

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현재 중앙센터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전국 16개 시ㆍ도에 1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중 24시간 Hot-Line을 운영하

며,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1차 초기상담, 긴급보호, 긴급피난처 제공, 서비스 연계

(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의 위기개입을 하고 있다(여성가족

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8조)에 

의거해 2004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가 설치된 이후 2012년 현재 전국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ㆍ아

동센터로, 여성ㆍ아동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ㆍ심리치료, 의료ㆍ수사지원,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심신과 인권을 회복시켜 일상생활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이와 더불어 성폭력상담소는 1994년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이후 상담소 설치규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급속히 확대되어 2014년 현

재 서울에 19개소를 포함해 전국에 172개소가 있으며, 이중 장애인 상담소는 23개소이

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고 해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비롯해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

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와 의료기관 및 성폭력피해

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한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성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및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b).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509

지역 세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
체

1
19
(4)

6
(1)

4
6

(2)
11
(2)

5
(1)

3
(1)

36
(3)

6
7

(1)
14
(2)

13
(1)

10
(1)

14
(2)

14
(1)

3
(1)

172
(23)

표 1.�전국 성폭력상담소 현황 (2014년 6월 기준)

*단위: 개소/ 괄호 안은 장애인 상담소의 숫자임.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1996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전국에 

15개의 피해 보호시설이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보호기간은 일반

시설의 경우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이 가

능하며(최대 1년6개월), 장애인시설은 2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

되는 경우는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아동ㆍ청소년 전용쉼터는 19세 미만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입소일로부터 만 19세까지 머물 수 있으나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학업 중인 경우에는 학업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시설은 일반  성폭력상담소의 업무를 비롯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일시보호,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심

문에의 동행이나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의 

제공, 그 밖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b).

지역 세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전
체

- 2 2 1 1 1 1 1 4 1 2 1 2 1 1 2 1 15

표 2.�전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2014년 6월 기준)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피해자 지원체계의 

연계 활성화를 제안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의 연계도 부족한 편이고, 

피해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피해자 지원기관뿐

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제안된다(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08, 2009). 또한 성폭력 관련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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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이 존재한다거나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지원서비스에 대해 잘 인지

하지 못하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한국여

성정책연구원, 2008, 2009, 2013a).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 개선을 주장하기

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통합

적으로 관리해주는 통합 매뉴얼을 제안하기도 하였고(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a) 성

폭력상담소의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나(도미향ㆍ이용복, 2005) 평가를 통한 서비

스 질의 개선을 제언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한편 형사사법절차상에서의 문

제점들도 보고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도

미향ㆍ이용복, 2005; 윤상민,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2013a). 형사사법과정

에서의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팀 대응의 필요성, 경찰, 검사, 

판사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성 강화, 법률조력인 제도 활성화 등도 제안되었다(한국

여성정책연구원, 2013a). 그 밖에 정부의 재정지원 강화(윤상민, 2006; 한국여성정책연

구원, 2008), 종사자의 교육 및 근로여건 개선(윤상민,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의료지원의 문제점(윤상민, 2006) 등이 보고되었다.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관련 연구

성폭력으로 신체 및 정신적 상처를 가진 피해자들은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 등 

관련기관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성폭력 관련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일상생

활 복귀에 초점을 두어 의료 및 법률 연계조치, 심리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생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는 성폭력 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Jenson et al., 1996; Smith 

et al., 2006; Plummer & Eastin, 2007; Coren et al., 2013).

심리ㆍ정서적 지원은 성폭력상담소(55.0%)와 보호시설(53.9%)에서 가장 많이 이루

어지는 서비스로, 그 중 개인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a). 성폭력 상담

은 치유상담과 지속상담으로 이루어지는데,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전반적인 

기능과 적응문제가 함께 다루어지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박

가람, 2007). 개인별 치료 후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면 집단치료를 시행함으로써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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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채규만, 2002). 집단치료는 함께 피해경험

을 나누고 공감하면서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과정을 통해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김지선, 2006; 

류분순, 2009). 미국의 경우, 성폭력 관련 변인에 근거하여 다양한 상담모델과 기법들을 

개발해왔고, 치료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성폭력과 같은 외상치유

기법 중 효과성을 검증받은 기법으로는 노출기법, 인지처리과정치료, 외상중심인지행동

치료, 안구운동 민감성 소실과 재처리(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등이 있다(Cloitre et al., 2006). 이러한 기법들은 주로 인지치료적인 접근방식으로, 성

피해와 관련된 왜곡된 신념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 과정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문제, 성적문제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자기주장훈련, 재

피해 예방교육 등을 통해 현재의 생활기능을 증진시키는 내용도 있다(권해수, 2014). 

반면, 우리나라는 표준화된 상담프로그램이나 기법 없이 기관의 여건이나 상담원의 역

량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심리ㆍ정서적 지원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효과성

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인피해자를 대상으로 여성주의 집단미술치료를 개발하여 

자존감과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김옥희ㆍ김갑순, 2006). 또한 성폭력피해 

청소년 대상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도 자존감 향상과 가족지각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며(박민자, 2009), 무용/동작치료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과 자

존감 향상에 효과를 나타냈다(류분순, 2009). 김현희(2004)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존 치료이론을 고찰한 후,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접근의 유용성을 제안

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기법만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의 직접적인 외상을 다루기보다 다양한 적

응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권해수, 2014).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44.4%)가 가장 실효성 있는 서비스

라고 응답하였으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김기현 외(2014)의 연구에서는 기관

에 따라 또는 상담사의 경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의 차이로 서비스 이용자

의 평가가 상당히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의료지원서비스는 성폭력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로 치료가 필요한 피해

자 및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피해치료를 비롯해 보건상담, 임신여부 검사, 

성병감염여부 검사 및 치료, 성폭력으로 인한 태아의 낙태, 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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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등을 포함한다(여성가족부, 2013b).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는 성폭력 피해

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기소에 필요한 법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명신ㆍ이계민, 2009).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한 

다양한 의료적 요구를 지니고 있으나(Campbell et al., 2005)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며,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et al., 2005; Campbell, 2006). 우리나라의 경

우도 강간 및 강간 미수 피해자의 14.3%만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자의 약 20%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여성

가족부, 2007). 또한 2012년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피해자 지원서비스 중 의료지

원은 각각 6.2%(5,118건), 13.6%(3,894건)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의료비 

지원을 받은 피해자의 수도 10,018명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자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

다(여성가족부, 2013a). 의사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수준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가 성폭력을 심각한 의료적 문제로 인식할수록 성

폭력 피해자에게 HIV검사 및 성병치료, 성폭력피해에 대한 검사 및 증거채취, 낙태상담 

등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비율이 높았고 피해자를 치료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Martin et al., 2007). 따라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b)에서는 신속

한 응급시트 사용이나 산부인과 진료의 어려움을 보고하면서 간호사가 초기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기소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미국의 성폭력전담간호사(Sexual Assault 

Nurse Examiner)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박찬걸(2013)의 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자

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로써 의료비 지원예산의 확충과 의료비 지원과정의 내실화, 의료

비 지원 대상 및 범위의 내실화,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법률지원서비스는 법률지식 부족, 소송에 따른 시간부족 등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

지 못하는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연계하여 무료 민사ㆍ가사 소송대리, 형사무료변

호, 법률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b). 현재 원스톱지원센터와 해바라

기여성ㆍ아동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경이 상주하며 수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수사ㆍ

법적지원은 각각 전체 지원서비스 중 17.8%(14,713건)와 1.6%(453건)로 이루어졌으며

(여성가족부, 2013a),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의 경우 425건으로 아직 미비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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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여성가족부, 2013b).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

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이수정ㆍ김민정, 2013; 조주은, 2013). 이미경(2013)

의 연구에서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인권감수성 부족, 미비한 법 규정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아동ㆍ청소년과 장애인의 경우, 특성상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청소년은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논리력이 부족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의 일정 부분에 대한 책임 전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영오ㆍ이수정, 2006). 또한 수사기관의 편견과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하

지 않은 수사방법 등을 문제점으로 보고하였다(정승민, 2006).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찰

청에서는 2012년에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전담

하는 성폭력특별수사대를 배치하고(경찰청 홈페이지, www.police.go.kr), 2013년에는 

형사사법 절차상 법률조력인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14년에는 진술조력인 제

도가 신설됨에 따라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미국의 경우는 성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매뉴얼을 만들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New York 

State Coalition Against Assault 홈페이지, www.nyscasa.org), 또한 판결 전 조사보고서

에서 ‘피해자 영향조사’ 항목을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 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0). 

한편, 가족지원서비스는 범죄피해 가족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인식이 아직 부족해  

｢범죄피해자보호법｣현행 관련법에서는 가족지원에 관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장덕희

ㆍ최순영, 2013). 그러나 성폭력 피해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사건 

이후에 가족 간은 물론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무력

감, 불안,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술이나 흡연에 의존하거나 

폭언이나 폭력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홍영오ㆍ이수정, 2006; 김은정, 2007). 또한 

자녀의 치료로 직장생활을 중단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총체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김은정, 2007).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

력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성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의 경우 거의 없는 실정이고 

해바라기아동센터나 해바라기여성ㆍ아동센터는 보호자 상담치료, 보호자 교육, 보호자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어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가족의 충격을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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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개입도 없고 오히려 편견과 개입의 부재 등으로 가족

은 2차적인 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정신보건서비스로 성범죄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다양한 형태의 치료가 제공되어 아동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고 이전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장덕희ㆍ최순영, 2013). 

또한 부모양육 기술이나 가족유대 강화 프로그램 등도 병행하고 있다(한국여성정책연구

원, 2012).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가족의 태도는 치료의 중요한 요인으로, 피해가족에 

대한 위기개입이 피해아동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위기극복에 매우 효과적임이 보고되었

다(Bentovim et al., 1987). 관련기관 종사자들도 피해자 가족캠프와 부모지지 집단모임

과 같은 특별프로그램을 실효성이 높은 업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다(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2012). 최근에는 특히 최적의 회복을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의 자원 관계망을 

강화하는 다체계적 레질리언스 접근(Multi System Resilience Oriented Approach)이 

주목을 받고 있다(Walsh, 2007). 장덕희와 최순영(2013)은 가족 모두가 피해자라는 인

식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가족대상 교육이나 상담, 

치료의 법적 및 제도적 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2012)에서도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

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개발ㆍ강화를 제안하였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전문가를 포커스 그룹으로 구성하여, 특정 주제

에 관한 이들의 심도 깊은 인식이나 생각을 얻기 위해 토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문가들

의 다양한 경험과 견해를 통해 주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신경림 

외, 2004).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은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가 편의라는 방식에 의해 

추출되었기에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특정 주제에 관한 전문가인 

구성원들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Morgan & Kruegal, 1993) 현재 성폭력과 관련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실제적인 현황을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515

파악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성폭력 관련 지원서비스의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1. 연구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집단은 서울시 소재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대상자의 모집방법은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최소 3년 이상 성폭력 관련기관에 근무하고 있어 성폭력 관련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희망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포커스 그룹 구성원의 수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6~10명 정도가 

이상적인 수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Morgan & Scannell, 1998). 그러나 보다 적

은 인원수로 그룹을 구성하여 구성원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모색한 연구도 다수 있었기

에(예: 전종설ㆍ남성희, 2012; Cullen & Webster, 2007) 본 연구에서는 5인을 포커스 

그룹에 적합한 인원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일반여성 대상 성폭력상담소 1곳,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2곳, 청소년 

성폭력상담소 1곳, 성폭력보호시설 1곳의 총 다섯 기관 종사자가 모집되었다. 포커스 

그룹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아래 표와 같다.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0.2세이고 

학력은 대학원졸 2명, 대졸 3명이었다. 기관에서의 직위는 상담사 3명, 상담부장 1명, 

국장 1명이었으며 경력은 3년에서부터 12년까지 다양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기관 직위 경력

여 44세 대학원졸 성폭력상담소 상담부장 12년

여 38세 대졸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상담사 6년

여 32세 대졸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상담사 3년

여 35세 대학원졸 청소년 성폭력상담소 상담사 6년

여 52세 대졸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국장 7년

표 3.�FGI�참가자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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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연구진은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들의 자발적

인 의사에 따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약 100분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연구진 중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에 의해 진행되었

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연구보조원 2인은 인터뷰를 관찰

ㆍ기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문내용은 지원체계 및 서비스 관련 

실태 및 현황, 개선방안 등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상담소와 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심리ㆍ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수사

ㆍ법적 지원, 자립지원 등)는 무엇입니까?”

2)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러 지원체계(경찰, 검찰 및 법원, 의료기관, 

통합지원센터 등)들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3) “현재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의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4) “현재 지원체계와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기에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

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포괄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의 단계 및 사례관리 방법, 피해자들의 상담소

나 시설 이용기간, 종결 후 피해자들의 사후관리 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추가

적인 질문을 하였다.

3. 자료분석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는 Van Maanen(1988), Ely et al.(1991)가 제시

한 thematic analysis를 통해 특정 주제(identifiable theme)별로 분류되었다. Thematic 

analysis는 자료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는 일련의 주제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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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Braun & Clarke, 

2006). 이 분석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과정은 분석자가 자료 

속에서 일정한 의미의 패턴을 찾아내고, 분석자가 잠재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는 이슈

들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며 이러한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 동안에 이

루어진다. 분석과정은 내용과 의미의 패턴들(주제)을 찾아냄으로써 최종적으로 마무리

가 되는데, 이러한 분석과정 동안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해 코딩한 추출물, 분석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오가며 살피는 과정이 요구된다(Braun & Clarke, 2006).

본 연구에서 진행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의 분석은 Ely et al.(1991)의 데이터 

분석방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진 중 두 연구자가 각각 전체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주요 내용들을 독립적으로 코딩하였다. 그 후 연구진 회의를 통해 

코딩에 대해 의논하고 차이점에 대해 논의하며, 기존에 실시되었던 연구들을 기반으로 

잠정적인 범주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잠정적인 범주에 따라 코딩된 내용들을 

분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잠정적인 범주들의 수정을 거쳐 최종 범주를 확정하였다. 

최종범주를 확정한 뒤, 다시 인터뷰 원자료를 읽으며 최종 범주에 속하는 내용을 선정하

고, 내용과 범주를 충분히 반영하는 주제를 도출해내었다. 

Ⅳ. 연구결과

1.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성폭력 기관 종사자들이 인식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지원서비스 관련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하였다. 

성폭력상담소에서는 통합지원센터(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 의료기관, 경찰, 검찰 및 법원 등과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체계와 관련한 포커스 인터뷰를 분석한 결과에

서는 경찰, 검찰 및 법원 인식 부족, 기관 간 역할의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인력ㆍ예산

의 부족 및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라는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도출된 주제 

내의 세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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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찰ㆍ검찰ㆍ법원의 인식 부족

피해자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특히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은 

성폭력에 대한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 청소년, 

장애인 상담소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었으며,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수사 

및 재판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보를 얻지 못하고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찰의 인식과 관련하여 

경찰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초동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

나 한편으로는 성폭력 특별수사대나 성폭력에 관한 교육 등 달라진 경찰의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상담소에서 봤을 때는 성폭력이 맞아 급한데,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진행이 늦은 편이예

요. 상담소 내에서 사건이라고 인지되는 경우, 신고하고 지원하고 그러면 그제서야 경찰

이 병원에 가서 수사를 시작해요.”(D)

“내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변호사와 연락도 잘 안되고 바쁘다고 하고…… 어떤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면 짜증이 난대요. 전화하기도 싫고……. 또 교체를 요청하

면 밉보일까봐 쉽게 하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딱 눈에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할 텐데 눈에 드러나진 않으면서 도움은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A)

“경찰에서도 그렇고, 검찰도 장애인이라는 복지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1급이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인지 잘 몰라요. 또 상담소에서는 지적장애가 있고 성폭력이라고 판단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행위수단인 폭행, 협박도 없고 외상이 전혀 없는데 성폭력이냐고 할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상담소에서 성폭력이라는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

라 수사기관에서 아니라고 한 것을 시민단체에서 입증하려면 애로점이 많긴 하죠. 그래

도 경찰은 요즘에 성폭력 특별수사대라고 해서 교육도 많이 받고 상담소와 얘기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예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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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나 법원은 아직도 어렵죠. 경찰과 달리 검찰이나 법원은 어느 주기가 되면 로테

이션이 되기 때문에 성폭력은 이런 거다 열심히 얘기해 놓으면 일 년마다 바뀌고…… 

가해자보다 의견 개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국선변호사도 문제가 많죠.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또 문제가 변호사들은 원스톱이나 해바라기 분들하

고만 얘기하지 정작 피해자인 장애여성을 배제해요. 피해자들은 자신이 변호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변호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B)

나.�기관 간 역할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역할 및 이들 간의 연계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ㆍ학

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사건의 접수, 의료지원,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피해

자가 원할 경우 지속적인 상담 및 지원을 위해 성폭력상담소에 연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 참여자들은 성폭력상담소와 통합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고 모호해, 현장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관 간 공유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

계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구청에서는 산부인과 진료, 심리 정신과 치료만 지원을 해준다고 정해놓은 곳이 

있고, 다른 곳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필요한 검사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구청들이 있고…… 가끔 의료비 지원에 관해 여성가족부는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해 난감할 때가 많아요. 정확한 

지침이, 통일성이 있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C)

“피해자들을 위해 많은 체계가 있고 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그 체계가 더 혼란스

럽고 역할이 너무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의 경우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조력하는 사람이 많아, 2단계에서 

어떤 사람을 연결해줘야 하는지 혼란스러워요. 매뉴얼도 필요하고 매뉴얼에 연계에 대

해서도 명확하게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예로 피해자 심리평가가 있어요. 



보건사회연구 34(3), 2014, 505-537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520

심리평가가 간단한 것도 아니고 3시간 동안 하는 건데, 심리평가를 실시한 센터에서 

결과공유를 절대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저희 기관에서 다시 심리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B)

“사후에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에 있는 네

트워킹은 다 활용해요.”(B) 

다.�부족한 예산ㆍ인력 및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와 관련한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의 

과다한 업무와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시되었다. 좋지 

못한 근무요건은 높은 이직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에도 장애가 되기에 근무요건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예산과 인력의 확보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기관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만 확보된다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상담도 가능할 것이고 의료지원도 가능하겠죠. 

또 가족상담도 이어지면 좋죠.”(A)

“인력만 있다면 저희야 사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례관리를 하고 싶죠. 또 사건지원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못하는 서비스도 있어요. 피해자 방문을 한 번 하면 그 날은 

상담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업무는 많고 월급은 적고 이러니까 근속

연수가 2년을 넘지 못해요.”(B)

2.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관련

피해 지원서비스 관련 결과에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 직업훈련, 가족지원, 

경제적지원 등의 서비스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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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부재, 의료지원서비스의 문제,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의 미비 등 3개의 주제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가.�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의 부재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해 제공하는 일반적인 지원서비스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인상담, 집단상담, 직업훈련, 가족지원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터뷰에 

따르면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서비스보다는 개인상담 위주의 서비스 지원이 되고 있

었는데 집단상담은 집단 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직업훈

련의 경우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되고 있었지만 기관의 여력이 되지 않아 시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가족지원과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도 대다

수의 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들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들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1) 개인상담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주로 개인

상담을 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우울, 불안, 분노, 무기력,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후유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심리상담을 받고 있어요.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집단 하반기에 개인상담을 하면서 사례관리를 계속해요.”(A)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주로 상담위주예요. 장애인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교육을 합니다.”(C)

2) 집단상담 및 교육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집단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참여대상자의 기관 

5곳 중 2곳에서 집단상담을 수행하고 있었다. 집단상담의 내용은 자존감 향상, 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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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감정표현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청소년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대상으로도 집단교육을 행하고 있었다. 주로 상담위주로 서비스가 제공

되고 있는 상담소와는 달리 보호시설의 경우, 외부강사가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집단상담은 자존감 향상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거나 감정표현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존감 향상이나 감정표현과 관련해서 집

단상담을 하고, 이후에도 사례관리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회기 수는 예산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8회기로 2박3일이나 1박2일로 진행해요.”(A)

“가정법원에서 위탁해 가해자 집단교육을 하고 있어요. 1년에 100명 정도는 꾸준히 

오는 것 같아요. 자존감 향상, 성교육, 성폭력, 재범방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20시간과 40시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반면 피해자의 집단상담은 불가능

해요. 피해자는 한꺼번에 확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에 피해자들이 오고 5월에 

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집단으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D)

“입소한 사람들의 사회복귀가 저희들의 최종 목표인데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 한계가 

있어 외부강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도입해요.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프로그램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상담을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부분도 있어서요.”(E)

  

3) 직업훈련

보호시설은 사회복귀를 목표로 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

으며, 취업 후에도 복지관의 사후관리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업훈련

은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상담소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여력이 되지 않아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상담소의 경우 사건지원 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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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을 통해 직업훈련을 해서 직장연계까지 해요. 연계를 하니까 복지관에서 다 관

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편리하더라고요.”(E)

4) 가족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기에 어려운 점이 

많지만 되도록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한다고 하였다.

“저희가 장애코드가 있기 때문에 가정환경이 많이 열악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으시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폭력 신고냐, 성교육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협조적이시기 때문에 그 교육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고 이 장애여성이 다시 그 환경으로 돌아갔

을 때 다시 재발되어 저희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환경을 조금이라도 바

꿔줄 수 있을 만큼 바꿔줘요.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에 있는 네트워킹은 

다 활용해요.”(B)

“지적장애인의 경우엔 모계 유전들이 되게 많아서 가정에서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요. 방치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E)

5) 경제적 지원

성폭력은 피해자가 사건을 신고하고, 재판을 다니는 과정에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가 발생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

들도 사건처리에 급급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은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 사건에 매달리다 보면 직장도 그만두고…… 피해자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토로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신다. 상담소에서는 괜찮은지, 잘 지내는지 그 정도 밖에 못해요.”(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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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료지원서비스의 문제

의료지원서비스와 관련한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

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적인데도 불구

하고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치료가 지연되면서 낙태시기를 놓치는 경우

도 있었다.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믿을만한 의료기관 자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

었다. 의료비지원과 관련해서는 그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 지원을 늘리

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사본을 제출해

야하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될 위험성이 있어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서울시에서는 법률의료자문단 명단을 주세요. 그런데 전화를 해보면 아무도 낙태를 

하지 않으려 하세요. 낙태 얘기만 하면 검진, 아예 진료도 안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아기는 크는데 난감할 때가 많아요.”(B)

“어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진료과목에

도 아예 없어요. 아이가 잘못되고, 그 산모가 아픈데도 안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연계

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한번 연계된 병원이 있으면 그쪽에 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하는 거죠. 아이들이 불안해하니까요. 아기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손발이 자라나고 

이러는데 병원을 찾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의료비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분기별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분기에는 50만원이 

내려올 때도 있는데 기가 막혀요. 검사 한번 하면 50만원 끝나는 건데. 하지만 일단 

24주가 지나버리면 낙태수술 자체를 하지 못하니까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일단 빌려서 

지원을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D)

“기본적으로 믿을만한 의료기관 자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요.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는 선불제나 후불제가 있어요. 어떤 

곳은 선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피해자가 먼저 결제를 하고 피해자 분에게 영

수증을 받아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 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에 영수증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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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 분들이 나중에 영수증을 안주세요. 주민

등록 사본 때문에 자기 얼굴이 공개되고 신상이 노출되니까요.”(A)

“지원여부가 담당자마다 다르고 구청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의료비 지원의 경우 주민

등록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구청도 있는 반면에 어떤 구에서는 또 요구를 하기도 하고. 

이게 딱 통일성 있는 정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A) 

다.�사례관리 및 사후관리의 미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상담소 및 시설 의뢰경위

를 보면, 대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이나 원스톱지원센터, 타 상담소 등을 통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

의 경우 전화상담으로 직접 문의하기도 하고 학교를 통해서도 의뢰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 참여자 대부분 사례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력과 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사례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여건이 주어진다면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른 상담소에서 가까운 성폭력상담소로 안내하다보니깐.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인터

넷을 찾아보고, 사이트를 보고…… (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사건을 

그쪽에서 진행하고, 지속적인 심리상담은 연계하기도 합니다. 많이 의뢰되는 곳은 여가

부에서도 많이 오고, 경찰이나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많이 의뢰해요. 사후관리의 경우

에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원해서 연락을 하면 사후관리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사후관리가 쉽지 않아요.”(A)

“의뢰경위는 저희(장애인 상담소) 같은 경우, 피해자가 가족이나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보통 그거(신고)를 경찰에 하거나 상담소 쪽으로 신고를 하셔서…… 경찰, 이제 

형사 분이 저희 쪽으로 전화주시거나 뭐 원스톱에서 올 때도 있고 다양하게…… 사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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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장애인은 상담소로 오시는 경우보다 상

담소에서 찾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 오히려 사례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이 

낫죠.”(C) 

“저희(청소년 상담소)는 주로 전화상담으로 의뢰를 먼저 많이 해요. 또 원스톱지원센터

나 타 상담소에서도 의뢰를 해주시는데, 청소년의 경우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시기도 

해요. 또 학교에서 성교육이나 상담을 하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하면 

연계를 하기도 합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신고 접수를 저희도 하구요, 그러면 경찰에 

의뢰한다거나 원스톱에 가서 의료적인 서비스도 받고 심리상담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까 한 케이스 당 전체적으로 다보는 서비스를 합니다. 상담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신고

라든가 의료적인 것도 합니다. 원스톱에 가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면 직접 병원에 데려

가 증거 채취를 한다거나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피해자 한 명 

왔을 때 하는 프로그램이 그게 어떻게 보면 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D)

“인력만 있다면 저희야 사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사례관리를 하고 싶죠. 상담소에서 지

속적으로 내담자를 사례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하는데, 방문 한 번 하

면 그날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날은 그 분한테만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략) 향후에는 피해자가 다시 그 환경으로 돌아갔을 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분을 연계해 주죠. 또 장애인인 경우 서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엮어주

는 용돈관리, 교통시설 이용 등 지속적으로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B)

“사후관리는 여태껏 공을 들여서 학교 보내고, 교육 시키고, 직장 보내주어서 퇴소하였

는데도 가정에서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더라구요. 직업훈

련도 할 수 있으면서 같이 결혼도 시키고 그런 장기적인 시설이 필요해요.”(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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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지원체계와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5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였고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크게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와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관련하여서는 1)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

에 대한 인식 부족, 2) 기관 간 역할의 중복 및 연계의 어려움, 3) 부족한 예산ㆍ인력 

및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의 주제가 제시되었으며, 피해 지원서비스로는 1) 다양한 

지원서비스의 부재, 2) 의료지원서비스의 문제, 3) 사례관리나 사후관리의 미비가 도출

되었다. 이러한 주제들은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험한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앞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의 실천적ㆍ정책적 개선방향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에 대한 실천적ㆍ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형사사법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흡

해 경찰, 검찰 및 법원의 인식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장애여성의 경우 사건 및 사법 

처리과정에서 배제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

원하기 위해 성폭력특별수사대(2012)를 배치하고 진술조력인(2014)과 법률조력인 제

도(2012)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으로 보인다. 한국

성폭력상담소(2013)의 연구에 의하면, 법률조력인에 대해 ‘만족한다’가 47.5%, ‘보통’이 

13.1%, ‘불만족한다’가 30.9%로, 법률조력인과의 연락이 어렵고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

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대상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과의 협조체제를 바탕

으로 수사 단계부터 재판과정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또한 성폭력 관련 경찰, 변호사, 판검사에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전문교

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각 단계별로 성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2차 피해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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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화도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들은 성폭력상담소와 통합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모호하고 

중복되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어 성폭력 관련기관 간 역할 및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지원기관 간 피해자에 대한 정보나 치료에 관한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이다 보니 일정 부분 역할

이 중복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각 지원기관마

다 주요 역할과 특징 등을 부각시켜 각 기관들의 차별성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다. 

각 지원기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더욱 살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효

율적인 역할 분담과 수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고유의 역할이나 강점 

등이 포함된 통일된 업무 지침서와 표준화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 나아가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 간 연계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도 요구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상 의료, 수사, 법률, 심리상담 등 복합적

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원체계 

내 기관들 간의 연계는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부족한 자원을 보완해주어 성폭력 피해자

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종국에는 

사회로 복귀하므로 증상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적절한 관련기관의 서비

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성화도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의 

경우, 후유증의 재발률이 높아 사회복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며, 가족

관계 개선이나 주거 안전 등 주변 환경의 변화도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 간 역할 및 지원

체계의 확립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중복 서비스를 예방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예산ㆍ인력의 확보 및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어야 

한다. 성폭력상담소의 평균 상담실적은 상담소당 797건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a). 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8)에 의하면 폭력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이 대부분 최저 생계비에 가까운 저임금이었고 특히 상담소나 보호시설이 더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기관종사자들의 인터뷰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은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한계가 있어 안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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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했으며, 또한 과도한 업무와 더불어 낮은 보수로 인해 잦은 이직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발생 후에도 지속적인 증상을 보고하고 있어 장기간의 지원이 필요

하다. 열악한 근로환경은 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력의 채용이나 잔류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해 상담이나 프로그

램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관의 충분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종사자 처우개선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성폭력 관련기관의 예산ㆍ인력 및 인건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서비스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는 주로 심

리ㆍ정서적지원을 하고 있었고, 집단상담보다는 개인상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폭력 피해경험은 개인마다 다르고 피해증상도 개인차가 커 피해자마다 독특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한다(Campbell et al., 2009). 즉 피해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보다 빠른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서비스 지원이 아니라 피해경험이나 증상 등 개개인의 특성

과 피해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다양한 상담모델과 기법이 소개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모델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증거기반 실천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들의 효과성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인터뷰에서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으로 인해 이직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목표가 사회적응 및 복귀라고 할 때 

형식적인 직업훈련이 아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훈련 지원이 요구

된다. 직업훈련은 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상담소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에 대

한 욕구 파악이나 관련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경제적 지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 또는 피해 증상이 치료되기까지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가족도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전체

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현재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제도

(2013)가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판결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구조금의 신속한 지

급(37일), 피해자의 권리 강화 등 실무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법무부 홈페

이지, www.moj.go.kr).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지원이 현실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

이 제기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 및 지원도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는 당사자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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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이다. 기관 종사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어 가족으로 돌아갔을 때 가족이나 환경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폭

력 후유증이 재발하거나 성폭력 범죄가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 현재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 의료비 지급과 통합지원센터나 상담소에서의 무료 가족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으로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관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피해

자 못지않게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인데, 인터뷰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 성폭력 관련 의료지원서비스의 현실화가 요구된

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의료비가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치료기피와 의료비 지급관련 

행정절차의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

다는 정부의 방침과는 달리, 피해자가 너무 많고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한도나 기간을 정하고 있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의

료기관은 전국에 330개소로(여성가족부, 2013b),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과는 달리 성폭력으로 인한 낙태는 합법적인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들은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낙태시기를 놓치는 등의 경우도 있었다. 의료비 지급도 처리기간이 늦거나 행정상의 

절차가 구마다 달라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신분이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

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나 치료기간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의료비 책정이 필요하며,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도ㆍ감독이 강화

되어야 하겠다. 또한 의료비 지급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고려한 행정절차 

단일화 및 간소화도 요구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들은 사례관리나 사후관리의 중요성

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인력이나 시간, 주변 여건 등의 이유로 잘 수행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정규와 김중술(2000)에 의하면 대다수의 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부터 전 생애에 걸쳐 심리ㆍ정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폭력 피해의 특성상 의료, 심리상담, 법률 등의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요구되고 

성폭력 후유증의 재발률도 높으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 사례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각 기관에서 분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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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

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사후관리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터뷰 중에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 관련 

시설의 설립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

계 및 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연구도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연구에서는 종사자들의 

의견을 정책 제언에 일부 반영하였지만 심도 있게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 및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을 

바탕으로 지원체계와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의 지원서비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직접 서비스를 받는 성폭력 대상자들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는 대상자들을 직접 조사하여 그들

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 연구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편의

표집에 한계가 있어 대상이나 시설유형의 구분 없이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연구

에서는 각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심층적인 접근도 요구된다. 더 나아가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지원센터, 의료관련기관, 수사 및 법률관련 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원체계 

및 서비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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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provide clin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ervices and support infrastructure for sexual assault victims by analyzing current 

conditions and exploring effective improvement strategies. For this purpose, a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workers in the agencies that offer support services to sexual 

assault victims. Several issues and problems were discovered in the support service 

infrastructure: Low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among criminal justice officers, 

overlapping roles among different organizations due to lack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them, poor working condition of the workers, lack of support 

services that consider various different needs of the clients, insufficient case management 

and follow-up services, and inadequate medical service offerings. Based on the findings, 

some countermeasures were sugges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Improving the level of perception on sexual assault of officers, establishing a support 

system and designating a clear role for each type of service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and increasing budget and personnel were presented as possible remedies. Furthermore, 

to improve the client service quality,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types of 

counseling services, rationalization of the sub-par quality level of current medical services, 

and provision of more systematic and longer-term on-going services were suggested.

Keywords: Sexual Assault Victim Support Infrastructure, Sexual Assault Victim   
Support Services, Counseling Centers, Residential Care Facilities


